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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옥외시설 이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 조제 호1. " " ( “ ” ) 2 1「 」

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옥내시설 이란 제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2. “ ” 1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검침원 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3. “ ” .

조례 제 조제 호에서 호 또는 개소 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4. 4 1 "1 1 "

나의 건물을 말한다.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5. “ ”

시설을 말한다.

제 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3 ( ) 조례 제 조제 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4 2①

따라 종으로 구분한다2 .

사설공용 급수설비 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1. : 5

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공설공용 급수설비 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2. : 5 ,

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

수설비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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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급수공사의 비용2

제 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4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6 1①

공사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5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1. 36 1 2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2. ( “ ” )

시장은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②

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1.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 사설 공용수도2. ·

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한 때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관의 부설은 골목 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1 1③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④

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 조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7 12 ,⑤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 1

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급수공⑥

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

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공사비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보조수도 미터기 설치5 ( ) 조례 제 조제 항에 의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신7 5①

청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월 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1. 100 3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2. 50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②

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

제 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6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8①

존공용 급수설비로부터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150 . ,

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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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명 이상의 동의5②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③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 호2

서식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설공용 급수설비 신청서1.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4.

급수설비 기부확약서5.

제 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7 ( ) 조례 제 조제 항에 의한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9 1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관계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 조 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8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범9①

위는 조례 제 조와 제 조3 11 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 전 까지로 할 수 있다(1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9 2 .②

보호통 및 부속1.

계량기 및 기타2.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9 3③

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급수공사 준공9 ( ) 조례 제 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10 3

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정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조 공사비 산출10 ( ) 조례 제 조제 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12 1

건설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제 조 공사비 납부11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내 모든 수납13 1

대행점에서 납부하거나 수납대행점 계좌로 송금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송금표를, .

납부영수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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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공사의 하자 책임12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의15 2①

하자 책임이 있는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곧 이를 보수하,

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 도급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1②

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

도록 하여야 한다.

급수공사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3③

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④

의 최고치를 적용하여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장 급 수3

제 조 수도계량기 설치위치13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16 2①

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등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1. , 2

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에 인접한2.

위치에 설치한다.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 상에 설치한다3. .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②

경우에도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1 .

제 조 급수업종 변경14 (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17 1 4①

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4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 , 5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제 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1②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7 2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그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직1 2 ,③

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급수업종 변경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④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5 -

제 조 급수 수전번호15 ( )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에 등재①

하고 읍 면 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

경할 수 없다.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수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 이란 급수장치가17 2 “ ”④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제 조 급수설비의 관리16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사용자 등은 모든18①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시장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3 1 1②

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시장은 제 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2③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 조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전3④

용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 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17 (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서 기타 시장21 3 3 “①

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례 제 조제 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1. 21 2

때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2.

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개월이 경과하고도 개3. 36 1 1 6

전 신청이 없을 때

급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정산하게②

한 후 처리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

야 한다.

③ 급수 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

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폐전 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로④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 기간이 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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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분으로 조정한다1 .

조례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17 21 6 .⑤

제 조 개전신청18 ( )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6①

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 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 ,

하여야 한다.

제 장 요금과 수수료4

제 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19 ( ) 조례 제 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23①

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

여 적용한다.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 조의 기준에 미달될 시 업종 적3②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26③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3

다.

제 조 계량기 검침20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25 ( )①

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 ,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5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계량② 기를검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1.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2.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3.

요금 체납상황 확인4.

기타 필요한 사항 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5. ( , , )

제 조 요금 부과21 ( )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조정한다.①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

량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2③

사용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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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또는 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1 1 2④

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란 다음 각25 2 “ ”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1.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2.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3.

조례 제 조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6 .⑥

계량1. 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 , , , ,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 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

는 전 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3 있어서는 총 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계량기의 지중 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현장2. , , , , , ,

위험상황 기타 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

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 또는 전 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3

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

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개월간의 평균 조3

정실적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예시 부과방법( ) ※

계량기 고장 불회전시 전월 개월 평균, ( 3 )○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22 + 29 + 22)÷3 = 24( )

계량기 교체시○

가 철거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량기 미 부과된 사용량. : +

새 계량기 사용량 현 지침 부설지침( - )

나 철거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전월 개월 평균 전례와 같음. : 3 ( )

다 현 지침 부설지침 교체후 사용량. - =

교체후 사용량 교체시부터 검침일수 개월 총 사용량÷ × 1 =

⑦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5 . ,

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인정 조정은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2⑧

한다 다만. ,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

할 때까지 조례 제 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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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⑨ 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대하여는 명당 월 세제곱미터로 한1 5

다. 기타 업종으로서 조례 제 조제 항 별표 제 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당31 2 8

해업종에 유사한 업태별 급수시간과 조례 제 조제 항 별표 제 호의 구경별 출31 2 7

수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 조 계량기 관리22 (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수도26 1 1①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

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②

지 제 호서식의 교체 요구서를 구역별 검침완료시까지 제출하여 보수반에 교체7

요구를 하여야 한다.

보수반은 일 이내에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급수카5③

드 검침카드 및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량기 교체수전은 교체작업 소표의 내용에 의거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④

일자 신구 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제 조 계량기 시설봉인23 ( )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연결부분 양쪽에 봉

인하고 별지 제 호서식의 봉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8 .

제 조 벤추리 메타 양수기24 ( ) 사비로 설치한 벤추리 메타 양수기는 이상이 있는 것

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25 ( )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 ,

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

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 조 부정급수전 처리26 ( )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①

② 부정급수공사는 공사 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 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 조 다세대 공동주택 가구수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27 ( , ) 조례 제 조제 항제26 2 1①

호의 입주가구 수 확인은 주민등록 등재가구 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관리

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②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합산한량을 빼고 남은량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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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량기 요금을 총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공동요금으로 하여 세대별 사용요

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개시조정28 ( )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①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제 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29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26 2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 조제 항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7 3

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

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 .

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 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 조 수도 계량기 시험청구30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27

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9 .

제 조 가산금31 ( ) ①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29 1

지 제 호서식에 의거 수도사용료 가산금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0 .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년도에 기장②

한다.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가 개월 이내 경과된 요금을 연체금28 2 1③

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요율29 1

을 적용하여 과납된 금액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으로 정산 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조례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29 1

나와 같다.

군부대 및 주한유엔군 부대1.

납부 연장을 받은 공공기관2.

제 조 고지 및 송달 방법32 ( ) 조례 제 조 규정의 납부고지서 서식은 전산서식에30①

의한다.

제 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1 .②

③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송달은 검침과 동시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직접 전달한다.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시에는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함④

이 없을 경우 수도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야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우편송달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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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수납기관33 ( )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군산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제 조 수납소인34 ( )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군산시 금고와 수

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②

하여야 한다.

수납소인은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현년도 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 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④

제 조 임시급수35 ( ) 조례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31 1①

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때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 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항의 사용기간은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1 6 . ,②

인정하는 경우 회에 한하여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1 6

다.

임시급수기간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③

나 폐전할 수 있다.

제 조 운반급수와 사용료36 ( )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해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32①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 조제 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32 2②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조 요금 등의 감면37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3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1. 34 1 1

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적용. 「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누수요금의 적용2. 34 1 2

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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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누수량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의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용. ,

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 , ,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단 감면적용 기간은 직전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

나 누수요금의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

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90 .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1) 11

누수공사확인서 세금계산서 도는 영수증 첨부2) ( )

누수공사 사진 전중후3) ( )

기타 필요시 관계서류 등4)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요금의 퍼센트를 감면한3. 34 1 3 50

다.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 란 좋은4. 34 1 4 “ ”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

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수도사용료의 퍼센트를 감면 또는 지원한다, 30 .

단 감면 업소 중 개의 계량기로 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 2

제외한다.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기타 시장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5. 34 1 4 “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수도 급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 1･

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나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수도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

다.

제 항제 호의 감면적용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1 4②

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 조 수도요금의 할인38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료 할인은 다음35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에서 월 원을 할인할1. 300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점검하였을 때 자가 검침내용이 적정치 않을 경우에. ,

는 다음달 납기분에 계산하고 검침원이 직접 검침한다.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한2.

고지서의 수도사용료 구경별 요금제외 의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 1 .

감면 금액은 원 한도 이내로 한다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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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관 리5

제 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39 ( ) 조례 제 조의 특수가압시설은36①

급수세대가 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10 .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②

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1. 1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2. ,

임원 및 회원명부3.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 부지료 무상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4. ( )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6.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도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7.

제 조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40 ( )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①

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1 10 .②

제 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1 ( “ ” )③

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 ,④

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⑤

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제출받아⑥

야 한다.

제 조 포상금 지급41 ( )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37①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1. 13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호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회 포상금을 지급한다2. 1 1 .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②

관경 밀리미터 이상 만원 상당의 물품1. 30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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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밀리미터 이상 만원 상당의 물품2. 100 : 3

관경 밀리미터 이상 만원 상당의 물품3. 50 : 2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만원 상당의 물품4. : 1

시장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품 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 호서( ) 14③

식 및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한다15 , .

제 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42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검침업무의 민간위41 “

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군산시 예규 지침 으로 정한다” ( ) .

제 조 급수관공사비의 지원43 ( ) 조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등54 4 2 “①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다” .

학교1.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2.

임대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3. 16「 」

전용면적 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4. 45

전용면적 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5. 60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54 4②

수 있고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하 최대 만원1. 50 100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만원( , 80 )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하 최대 만원2. 50 80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만원( , 40 )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3.

조례 제 조제 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54 4③

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1. , , ,

주택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2. 47 51「 」

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급수관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 ,④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1.

학교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3.

임대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4. 16「 」

전용면적 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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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6. 60

기타 접수순7.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54 4⑤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16

여야 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다른 규칙의 폐지 군산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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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번 호 군산시 읍면동․ ․ 리 번지

납 부 자

합 계 금 원

신 설

공 사

수 입

자 재 대

계량기대금

시 공 비

개 조

공 사

수 입

자 재 대

시 공 비

수 수 료

수 입
수 수 료

시설분담금

수 입
분 담 금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승인처리1.

되었으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2「 」

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납입금액을 산정하고,

같은 조례 제 조에 따라 공사비 납부를 통13

보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이 취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20○

납부장소 농협 군산시청 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군산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관리자

수도과 급수담당 불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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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사설 공용급수6 3」

설비 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대 표 자 : ꂙ

수 익 자 주 소 성 명 가 족 수 서 약 인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붙임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1.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2.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3.

급수설비 기부 확약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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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급수공사설계및준공카드
동 명 분 구 일련번호 가지번호

급수종별 계약 설 계 검 산 담 당 과 장

공사종별
착공

준공

공사장소 읍면동 리 번지․ ․ 신청인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토공사리

토공 인도( )

인도블럭복구

포장절단

포장깨기

토공(ASP)

포장복구

신설구간

포장절단

포장깨기

토공(Con'c)

포장복구

나사접합

스텐접합

계량기설치

분수전분기

직접자재비

스텐직관

소켓

스텐엘보

아답타소켓M

분수전열유니온

분수전분기대

소 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폐기물처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공과금

수수료
계 설 계 자 재 준 공

시설분담금

계

계 량 기
구 경

도 급 자 번 호

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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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
======================================

급수전소재지 번지1. :

소 유 자2. :

수 전 번 호 제 호3. :

현 급수업종4. :

변경 후 급수업종5. :

변 경 사 유6.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조17「 」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14 .

년 월 일

신고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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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업종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

급 수 전

번 호

수 도 전

소 유 자

급 수 종 별 변 경 사 유

급 수 실 태현 업 종 변경업종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조제 항제 호 및17 1 4「 」

동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 합니다14 .

ꂙ

군 산 시 장 귀 하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

수도전

대 장

정 리

조정부

정 리

검 침

카 드

정 리

수 납

체납부

정 리

결 재

계 담 당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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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6 ]

정수q
급 수 전 폐전 신 고 서q

개전q

위 급수전에 대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조 제 조 및 시행규17 , 21「 」

칙 제 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17 .

약도 뒷면[ : ]※

년 월 일200

주 소 군산시:□

신고인 성명 인 관 계: ( ) :□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군산시장 귀하

수 전 번 호 업 종 구 경 mm

주 소 위치( ) 군산시

수용가 성명 수용가번호

정 수

폐 전

수도 사용 개시 일자

수도 정수폐전 일자,

정수 폐전 개전 사 유, ,

개 전

정수년월일

체 납 액
원

개전수수료 원

처 리 사 항

계 량 기

정수폐전 개전, ,

조치사항

개전정수 폐전일자, ,
담 당 자

계량기 번 호 지침 :

수 납 부 정 리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전 산 담 당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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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 계 량 기 교 체 요 구 서

접수번호: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중 발견한 고장 계량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 요구 합니다.

주 소 군산시
성 명

전화번호

수전 번호 업 종 가정 규 격 13 전월지침

계량기번호 고장사유 금월지침

년 월 일2009

직 성명 인( )

군산시장 귀하

담당자 담당 요금( ) 과 장 결

재

약 도

현장 민원 노후 계량기※

교체수용가확인 년 월 일 인( ) 부재중 공가,

계 량 기 교 체 결 과

교 체 일 자 년 월 일2009 교 체 자 호

교 체 내 용
구 계량기번호 지 침

신 계량기번호 지 침

계량기 처분 반납 보수훼손 분실 기타, , , ,

급수카드정리 인( ) 검침부 정리 인( )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 )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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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계 량 기 설 치 봉 인 대 장

결 재 설 치 수 용 가 설 치 장 소

적요

과장 계장 계 주소 수전 업종 성명 월일 구경
계량기
번호

업소 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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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계 량 수리시험 청 구 서( )․

급수전소재지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

종 별 : 용 급수전번호 :

소 유 자 :

청 구 사 유 :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시험( )․ 청구하

오니 수리시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인 : ꂙ

군 산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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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 수도사용료가산금조정내역서

급수
번호

업종

납 부 자

월분

고 지 금 액 가산금내역

합계

주소 성명 사용료 손료 계 가산금
중 중 가( )
산금

종

별

소

계

건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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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요금적용신청서

담당자
담당

요금( )
과 장 소 장 결

재

수

용

가

주 소 군산시 읍면동 번지. .

성 명
전화

번호
수용가

번호

수전(

번호)

업 종

신

고

내

용

누수

기간
누수

위치
누수

원인

누수공사

완 료 일

누수공

사

업

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37 1 2「 」

하여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공사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1. ( )

기타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사확인서 사진 등2. ( , )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26 -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시설설치

장소
군산시 읍면 동 번지 호 통 반( )․ ․

설

치

자

주소

성명
전 화

번 호

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조 및36「 」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39 2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2. ,

임원 및 회원명부3.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 부지료 무상약정 설정 등기 신청4. ( )

서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6.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도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7.

년 월 일20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인: ( )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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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품 지급 신청서( )

적발 또는 제보자
처 분 금 액 포 상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원 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하여 위37 41「 」

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ꂙ

군 산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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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금 품 지 급 대 장( )

담당자 팀 장 단 장 결

재

신 고 자 주 소

지 급 내 용

신 고 일 시 신고내용 추징금확정액
수 납

액
수납월일

지 급 일 시 지 급 내 용 포상금 품 산출내역( )

비 고

도수 누수 신고처리대장( )

결 재
일련

번호

신고

월일

신 고 자 도수 누수 내력( )
처 리

결 과
단장 팀장 담당자 주소 성명 위치 내용 도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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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소 장 지 시

접수일자 담 당

접수번호 담당자

신

청

인

성 명
수용가명( )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 주소( )

총 공사비용 만원( )￦

지원신청금액 만원( )￦

공사기간

시공업체 상호 대표자 전화(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43「 」

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공사금액산출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1. (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사비 지원금 입급통장 사본3.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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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

」 「 」

군 산 시 장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조서1.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연구시설
군산시 개정동

번지 일원32-4
- 증)5,106 5,106 -

군산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도서 실음생략2. ( ) :

3. 군산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지형도면 실음생략 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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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군산시 고시 제 호2009 - 71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 조에 제 항 의거 변경 결정54 1

하였기에 동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54 3 ,

관광진흥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450-4436) .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금강호관광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597,868 597,868 변경없음

○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토지이용계획결정 변경 총괄표( )

세부시설결정 변경 조서( )○

도로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관광진흥과( : )

토지조서 조성계획 변경 도면, ( ) :○ 실음생략 열람장소 관광진흥과( : )

2009. 8. 17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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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

1. 관 광 지 명 : 금강호관광지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금강하국둑 일원2. : ( )

면 적 변경없음3. : 597,868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유 목적4. ( )

- 관광호텔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설치 기존 층 층 변경2-1 ( 6 7 )→

- 조성사업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요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폐지( ) 1-9

- 유희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조각 기념비 공원 어린이 시설 변경( ) 5-6(2) ( )→

5. 용도지역 도시지역: ( 237,931㎡ 변경없음- )

관리지역 준도시지역 변경없음( 359,937 - )㎡

관계법령6. : 관광진흥법 제 조 와 동법 시행령54 제 조 의거관광지조성47

계획 변경 수립

사업기간 년7. : 1991 2012∼

사업시행자 군산시장8. :

군 산 시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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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조서( )

관광지명 금강호 관광지1. :

위 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금강하구둑일원2. : ( )

면 적3. : 597,868㎡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금강호관광지
군산시성산면성덕리

금강하구둑일원
597,868 597,868 변동없음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 총괄조서4. ( )

시설지구

구 분

면 적
시 설 명

비 고

기조성시설( )기정( )㎡ 변경( )㎡ 증감( )㎡ 구성비(%)

총 계 597,868 597,868 -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188,513 181,693 감 6,820 30.4%

주차장도로 광장화장실. . .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하구둑관리시설 파출소.

농업기반공사등,

농업기반공사

파출소

하구둑관리시설

주차장 광장.

숙박시설

지 구
22,342 22,342 - 3.7% 관광호텔 숙박시설 여관. ( ) 관광호텔

상가시설

지 구
71,322 71,322 - 11.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매점및 일반음식점 매점.

운동오락

시설지구
13,974 13,974 - 2.3%

기계유희시설

볼링장및 사격장등
기계유희시설

휴양문화

시설지구
129,389 136,209 증 6,820 22.8%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텔( )

야유회장조경휴게소식물원. , .

조각원조각기념비공원어린이등, , ( )

조각기념비

자연학습장

기타시설

지 구
172,328 172,328 - 28.8% 녹지 유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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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결정 변경 조서5. ( )

가 시설 총괄 조서.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97,868 597,868 25,458 23,969 50,878 51,427 -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소 계 188,513 181,693 3,636 2,136 2,944 2,944

1-1 1-1 주차장 주차장 38,222 38,222 - - - - - - -

1-2 1-2 광장 광장 23,213 23,213 - - - - - - -

1-3 1-3 화장실 화장실 2,275 2,275 282 282 282 282 1 4 -

1-4 1-4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927 927 100 100 100 100 1 1 -

1-5 1-5
하구둑관
리시설

하구둑관리
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기존

1-6 1-6
농업기반

공사
농업기반
공사

10,589 10,589 1,360 1,360 2,018 2,018 1,2,5 9 기존

1-7 1-7 파출소 파출소 134 134 66 66 66 66 1 1 기존

1-8 1-8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200 200 64 64 64 64 1 1 -

1-9 - 태양광발전설비 - 6,820 - 1,500 - - - - -

도로 도로 도로 도로 104,593 104,593 - - - - - - -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22,342 22,342 3,057 3,068 13,584 14,133 5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2,557 2,568 12,084 12,633 2,5,7 3 기존

2-2 소계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2,510 2,510 500 500 1,500 1,500 - 2 -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71,322 71,322 15,125 15,125 27,280 27,280 41

3-1 소계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11,315 11,315 2,240 2,240 2,620 2,620 - 6 -

3-2 소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53,077 53,077 11,515 11,515 23,030 23,030 - 29 -

3-3 소계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3,502 3,502 700 700 700 700 - 2 -

3-4 소계 매점 매점 3,428 3,428 670 670 930 930 - 4 -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 계 13,974 13,974 1,950 1,950 2,760 2,760

4-1 4-1 유희시설 유희시설 8,574 8,574 1,140 1,140 1,140 1,140 - - -

4-2 4-2
볼링장및
사격장

볼링장및사
격장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129,389 136,209 1,690 1,690 4,310 4,310 2

5-1 5-1 조경휴게소 - - 3,410 - - - - - - -

5-2 5-2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 80,360 80,360 - - - - - - -

5-3 5-3 청소년수련
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8,740 8,740 1,310 1,310 3,930 3,930 3 1 -

5-4 5-4 야유회장 야유회장 12,800 16,210 - - - - - - -

5-5 5-5 식물원 식물원 14,326 14,326 380 380 380 380 1 1 -

5-6 5-6 조각기념비( )(1) 조각기념비( ) 3,713 3,713 - - - - - - -

- 5-7 조각기념비( )(2)) 공원어린이( ) 3,713 3,713 - - - - - - -

5-7 5-8 조각원 조각원 9,450 9,450 - - - - - - -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172,328 172,328

6-1 6-1 녹지 녹지 127,728 127,728 - - - - - - -

6-2 6-2 유보지 유보지 44,600 44,6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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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

시설

구분

번호 세부시설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비고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면 적 597,868 597,868 25,458 23,969 50,878 51,427 -

공

공

편

익

시

설

소 계 188,513 181,693 3,636 2,136 2,944 2,944 18

1-1(1) 1-1(1)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38-11
잡 일원 10,432 10,432 - - - - - -

1-1(2) 1-1(2)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70-6
잡 일원

2,412 2,412 - - - - - -

1-1(3) 1-1(3)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30-1
잡 일원 3,090 3,090 - - - - - -

1-1(4) 1-1(4)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23-8
전 일원

1,740 1,740 - - - - - -

1-1(5) 1-1(5)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21-17
답 일원

4,006 4,006 - - - - - -

1-1(6) 1-1(6)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 406-4
임 일원

16,542 16,542 - - - - - -

1-1 소계 주차장 주차장 38,222 38,222 - - - - - - -

1-2(1) 1-2(1) 광장 광장
성덕리487-15
잡 일원 6,286 6,286 - - - - - - 기존

1-2(2) 1-2(2) 광장 광장
성덕리438-10
잡 일원

4,179 4,179 - - - - - - 기존

1-2(3) 1-2(3) 광장 광장 성덕리432-4
잡 일원

5,710 5,710 - - - - - - 기존

1-2(4) 1-2(4) 광장 광장
성덕리426-7
답 일원

624 624 - - - - - -

1-2(5) 1-2(5) 광장 광장 성덕리426-1
답 일원

5,805 5,805 - - - - - -

1-2(6) 1-2(6) 광장 광장
성덕리419-19
답 일원 609 609 - - - - - -

1-2 소계 광장 광장 23,213 23,213 - - - - - - -

1-3(1) 1-3(1)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38-12
잡 일원 1,173 1,173 81 81 81 81 1 1 기존

1-3(2) 1-3(2)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42
잡 일원

686 686 81 81 81 81 1 1

1-3(3) 1-3(3)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23-6
전 일원

280 280 60 60 60 60 1 1

1-3(4) 1-3(4)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19-19
답 일원 136 136 60 60 60 60 1 1

1-3 소계 화장실 화장실 2,275 2,275 282 282 282 282 1 4 -

1-4(1) 1-4(1)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성덕리430-44
임 일원 927 927 100 100 100 100 1 1

1-5 1-5
하구둑관
리시설

하구둑관
리시설

성덕리487-15
잡 일원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기존

1-6 1-6 농업기반
공사

농업기반
공사

성덕리431-10
대 일원

10,589 10,589 1,360 1,360 2,018 2,018 1,2,5 9 기존

1-7 1-7 파출소 파출소
성덕리 472
답 일원 134 134 66 66 66 66 1 1 기존

1-8 1-8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성덕리 411-1
원 일원

200 200 64 64 64 64 1 1

1-9 - 태양광
발전설비

- 성덕리426-4
답 일원

6,820 - 1,500 - - - -
시설

폐지

- - 일반도로 일반도로 - 82,576 82,576 - - - - - -

- -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 15,474 15,474 - - - - - -

-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 6,543 6,543 - - - - - -

도로 도로 도로 104,593 104,59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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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지구

소 계 22,342 22,342 3,057 3,068 13,584 14,133 5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성덕리428-4
대 일원

19,832 19,832 2,557 2,568 12,084 12,633 2,5,7 3 기존

2-2(1) 2-2(1)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성덕리467-1
답 일원 1,410 1,410 280 280 840 840 3 1

2-2(2) 2-2(2)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성덕리467-4
답 일원

1,100 1,100 220 220 660 660 3 1

2-2 소계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2,510 2,510 500 500 1,500 1,500 2

상

가

시

설

지

구

소 계 71,322 71,322 15,125 15,125 27,280 27,280 41

3-1(1) 3-1(1)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 469
일원 답( )

1,760 1,760 350 350 350 350 1 1

3-1(2) 3-1(2)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41-1
일원 잡( )

1,625 1,625 320 320 320 320 1 1

3-1(3) 3-1(3)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일
반음식점

성덕리437-1
일원 대( )

1,900 1,900 380 380 760 760 2 1

3-1(4) 3-1(4)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28
일원 잡( )

2,170 2,170 430 430 430 430 1 1

3-1(5) 3-1(5)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산159-22
일원 임( )

2,170 2,170 430 430 430 430 1 1

3-1(6) 3-1(6)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28-3
일원 대( )

1,690 1,690 330 330 330 330 1 1

3-1 소계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11,315 11,315 2,240 2,240 2,620 2,620 6

3-2(1) 3-2(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5-5
일원 대( )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2 2

3-2(2) 3-2(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3
일원 임( )

1,077 1,077 215 215 430 430 2 1

3-2(3) 3-2(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3
일원 임( ) 1,078 1,078 215 215 430 430 2 1

3-2(4) 3-2(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27
일원 임( )

1,429 1,429 285 285 570 570 2 1

3-2(5) 3-2(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5
일원 임( )

1,741 1,741 345 345 690 690 2 1

3-2(6) 3-2(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8
일원 임( ) 4,189 4,189 835 835 1,670 1,670 2 1

3-2(7) 3-2(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6
일원 임( )

796 796 155 155 310 310 2 1

3-2(8) 3-2(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7
일원 임( )

829 829 165 165 330 330 2 1

3-2(9) 3-2(9)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24
일원 임( )

1,670 1,670 330 330 660 660 2 1

3-2(10) 3-2(10)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933 933 185 185 370 370 2 1

3-2(11) 3-2(1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902 902 180 180 360 360 2 1

3-2(12) 3-2(1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899 899 175 175 350 350 2 1

3-2(13) 3-2(1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7
일원 임( )

1,853 1,853 370 370 740 740 2 1

3-2(14) 3-2(1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2
일원 임( )

3,895 3,895 775 775 1,550 1,550 2 1

3-2(15) 3-2(1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4
일원 임( )

2,309 2,309 460 460 920 920 2 1

3-2(16) 3-2(1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 일427-8
원 답( ) 1,971 1,971 390 390 780 780 2 1

3-2(17) 3-2(1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9
일원 임( )

1,420 1,420 280 280 560 560 2 1

3-2(18) 3-2(1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501
일원 임( ) 1,671 1,671 330 330 660 66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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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시

설

지

구

3-2(19) 3-2(19)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2
일원 임( )

916 916 180 180 360 360 2 1

3-2(20) 3-2(20)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2
일원 임( )

918 918 180 180 360 360 2 1

3-2(21) 3-2(2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1
일원 임( ) 1,105 1,105 220 220 440 440 2 1

3-2(22) 3-2(2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0
일원 임( ) 1,532 1,532 305 305 610 610 2 1

3-2(23) 3-2(2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7
일원 임( )

2,428 2,428 485 485 970 970 2 1

3-2(24) 3-2(2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7
일원 임( )

2,208 2,208 440 440 880 880 2 1

3-2(25) 3-2(2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19-27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700 700 2 1

3-2(26) 3-2(2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19-26
일원 답( ) 1,753 1,753 350 350 700 700 2 1

3-2(27) 3-2(2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09-12
일원 답( )

1,628 1,628 325 325 650 650 2 1

3-2(28) 3-2(2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21-15
일원 답( )

1,793 1,793 350 350 700 700 2 1

3-2 소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53,077 53,077 11,515 11,515 23,030 23,030 29

3-3(1) 3-3(1)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성덕리419-29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350 350 1 1

3-3(2) 3-3(2)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성덕리419-79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350 350 1 1

3-3 소계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3,502 3,502 700 700 700 700 2

3-4(1) 3-4(1) 매점 매점
성덕리438-18
일원 잡( ) 1,900 1,900 380 380 380 380 1 1

3-4(2) 3-4(2) 매점 매점
성덕리438-72
일원 잡( ) 664 664 130 130 260 260 2 1

3-4(3) 3-4(3) 매점 매점 성덕리438-76
일원 잡( )

714 714 130 130 260 260 2 1

3-4(4) 3-4(4) 매점 매점
성덕리 일420-1
원 답( )

150 150 30 30 30 30 1 1

3-4 소계 매점 매점 3,428 3,428 670 670 930 930 4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계 13,974 13,974 1,950 1,950 2,760 2,760

4-1 4-1

기종자율

단 높이( ,

25m

이하)

기종자율

단 높이( ,

25m

이하)

성덕리
산 430-17
임( )

8,574 8,574
1,140

이하

1,140

이하

1,140

이하

1,140

이하

층2

이하

유기(

시설

및 유

기기

구는

층수

산정

에서

제외)
매표소,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매표소,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4-1 소계 유희시설 유희시설 8,574 8,574 1,140 1,140 1,140 1,140

4-2 4-2
볼링장및

사격장

볼링장및

사격장

성덕리산159-34

일원 임( )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휴양

문화
소 계 129,389 136,209 1,690 1,690 4,310 4,3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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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구

- 5-1 - 조경휴게소 성덕리426-12
일원 답( )

- 3,410 - - - - - -

5-2 5-1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
성덕리417-1
일원 답( )

80,360 80,360 - - - - - -

5-3 5-2
청소년수

련시설

청소년수

련시설
성덕리473-8
일원 잡( )

8,740 8,740 1,310 1,310 3,930 3,930 3 1

5-4 5-3 야유회장 야유회장
성덕리426-3
일원 답( ) 12,800 16,210 - - - - - -

5-5 5-4 식물원 식물원
성덕리419-22
일원 답( )

14,326 14,326 380 380 380 380 1 1

5-6(1) 5-5(1) 조각기념비( ) 조각기념비( ) 성덕리456
일원 답( )

2,521 2,521 - - - - - 기존

5-6(2) 5-5(2) 조각기념비( ) 공원어린이( )
성덕리430-18
일원 임( ) 1,192 1,192 - - - - - -

5-7 5-6 조각원 조각원 성덕리447-2
일원 잡( )

9,450 9,450 - - - - - -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172,328 172,328

6-1 6-1 녹지 녹지 성덕리산148-1
일원 임( )

127,728 127,728 - - - - - -

6-2 6-2 유보지 유보지 성덕리208-1
일원 답( )

44,600 44,6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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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군산시 고시 제 호2009-72

금강호 유원지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30 5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의거 변경 결정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 조25 3 3 25

제 항 의거5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에, (450-4436)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금강호유원지
군산시성산면

성덕리 일원
597,868 597,868 변경없음

○ 금강호 유원지 조성계획결정 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결정 변경 총괄표( )○

세부시설결정 변경 조서( )○

도로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관광진흥과( : )

토지조서 조성계획 변경 도면, ( ) :○ 실음생략 열람장소관광진흥과( : )

2009. 8. 17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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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호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조서( )

관광지명 금강호 유원지1. :

위 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금강하구둑일원2. : ( )

면 적3. : 597,868㎡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금강호유원지
군산시성산면성덕리

금강하구둑일원
597,868 597,868 변동없음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 총괄조서4. ( )

시설지구

구 분

면 적

시 설 명
비 고

기조성시설( )
기정( )㎡ 변경( )㎡ 증감( )㎡ 구성비(%)

총 계 597,868 597,868 - 100.0%

관리시설 188,513 181,693 증 6,820 30.4%

주차장 도로 광장 화장실. . .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하구둑관리시설 파출소.

농업기반공사등

농업기반공사

파출소

하구둑관리시설

주차장 광장.

휴양시설 138,568 145,388 감 6,820 24.3%

관광호텔 숙박시설 여관. ( ),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

야유회장 식물원 공원어린이, , ( )

조경휴게소

관광호텔

자연학습장

편익시설 71,322 71,322 - 11.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매점및일반음식점 매점.

유희시설 8,574 8,574 - 1.4% 기계유희시설 기계유희시설

운동시설 5,400 5,400 - 0.9% 볼링장 및 사격장

특수시설 13,163 13,163 - 2.2% 조각기념비 조각원, 조각기념비

녹 지 127,728 127,728 - 21.4% 녹지

유 보 지 44,600 44,600 - 7.5% 유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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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결정 변경 조서5. ( )

가 시설 총괄 조서.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97,868 597,868 25,458 23,969 50,878 51,427 -

관리

시설

소 계 188,513 181,693 3,636 2,136 2,944 2,944

1-1 1-1 주차장 주차장 38,222 38,222 - - - - - - -

1-2 1-2 광장 광장 23,213 23,213 - - - - - - -

1-3 1-3 화장실 화장실 2,275 2,275 282 282 282 282 4 4 -

1-4 1-4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927 927 100 100 100 100 1 1 -

1-5 1-5 하구둑관리시설 하구둑관리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기존

1-6 1-6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10,589 10,589 1,360 1,360 2,018 2,018 1,2,5 9 기존

1-7 1-7 파출소 파출소 134 134 66 66 66 66 1 1 기존

1-8 1-8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200 200 64 64 64 64 1 1 -

1-9 - 태양광발전설비 - 6,820 - 1,500 - - - -

도로 도로 도로 도로 104,593 104,593 - - - - - - -

휴양

시설

소 계 139,760 146,580 4,747 4,758 17,894 18,443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2,557 2,568 12,084 12,633 2,5,7 3 기존

2-2 2-2 숙박시설여관( ) 숙박시설여관( ) 2,510 2,510 500 500 1,500 1,500 - 2 -

- 2-3 조경휴게소 - - - - - - - - - -

2-3 2-4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 80,360 80,360 - - - - - - -

2-4 2-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8,740 8,740 1,310 1,310 3,930 3,930 3 1 -

2-5 2-6 야유회장 야유회장 12,800 16,210 - - - - - - -

2-6 2-7 식물원 식물원 14,326 14,326 380 380 380 380 1 1 -

- 2-8 조각기념비( ) 공원어린이( ) 1,192 1,192 - - - - - - -

편익

시설

소 계 71,322 71,322 15,125 15,125 27,280 27,280

3-1 3-1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11,315 11,315 2,240 2,240 2,620 2,620 - 6 -

3-2 3-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53,077 53,077 11,515 11,515 23,030 23,030 - 29 -

3-3 3-3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3,502 3,502 700 700 700 700 - 2 -

3-4 3-4 매점 매점 3,428 3,428 670 670 930 930 - 4 -

유희

시설

소 계 8,574 8,574 1,140 1,140 1,140 1,140 - - -

4 4 유희시설 유희시설 8,574 8,574 1,140 1,140 1,140 1,140 - - -

운동

시설

소 계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

5 5 볼링장및
사격장

볼링장및사
격장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

특수

시설

소 계 11,971 11,971 - - - - - - -

6-1 6-1 조각기념비( ) 조각기념비( ) 2,521 2,521 - - - - - - -

6-2 6-2 조각원 조각원 9,450 9,450 - - - - - - -

녹지
소 계 127,728 127,728 - - - - - - -

7 7 녹지 녹지 127,728 127,728 - - - - - - -

유보

지

소 계 44,600 44,600 - - - - - - -

8 8 유보지 유보지 44,600 44,6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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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

시설

구분

번호 세부시설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비고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면 적 597,868 597,868 25,458 23,458 50,878 51,427 - -

관

리

시

설

소 계 188,513 181,693 3,636 2,136 2,944 2,944 18

1-1(1) 1-1(1)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38-11
잡 일원 10,432 10,432 - - - - - -

1-1(2) 1-1(2)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70-6
잡 일원

2,412 2,412 - - - - - -

1-1(3) 1-1(3)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30-1
잡 일원 3,090 3,090 - - - - - -

1-1(4) 1-1(4)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23-8
전 일원

1,740 1,740 - - - - - -

1-1(5) 1-1(5)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21-17
답 일원

4,006 4,006 - - - - - -

1-1(6) 1-1(6) 주차장 주차장
성덕리406-4
임 일원

16,542 16,542 - - - - - -

소계 소계 주차장 주차장 38,222 38,222 - - - - - - -

1-2(1) 1-2(1) 광장 광장
성덕리487-15
잡 일원 6,286 6,286 - - - - - - 기존

1-2(2) 1-2(2) 광장 광장
성덕리438-10
잡 일원

4,179 4,179 - - - - - - 기존

1-2(3) 1-2(3) 광장 광장 성덕리432-4
잡 일원

5,710 5,710 - - - - - - 기존

1-2(4) 1-2(4) 광장 광장
성덕리426-7
답 일원

624 624 - - - - - -

1-2(5) 1-2(5) 광장 광장 성덕리426-1
답 일원

5,805 5,805 - - - - - -

1-2(6) 1-2(6) 광장 광장
성덕리419-19
답 일원 609 609 - - - - - -

소계 소계 광장 광장 23,213 23,213 - - - - - - -

1-3(1) 1-3(1)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38-12
잡 일원 1,173 1,173 81 81 81 81 1 1 기존

1-3(2) 1-3(2)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42
잡 일원

686 686 81 81 81 81 1 1

1-3(3) 1-3(3)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23-6
전 일원

280 280 60 60 60 60 1 1

1-3(4) 1-3(4) 화장실 화장실
성덕리419-19
답 일원 136 136 60 60 60 60 1 1

소계 소계 화장실 화장실 2,275 2,275 282 282 282 282 1 4 -

1-4(1) 1-4(1)
오수처리

장
오수처리장

성덕리산 154
임 일원 927 927 100 100 100 100 1 1

1-5 1-5
하구둑관
리시설

하구둑관
리시설

성덕리487-15
잡 일원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기존

1-6 1-6 농업기반
공사

농업기반
공사

성덕리431-10
대 일원

10,589 10,589 1,360 1,360 2,018 2,018 1,2,5 9 기존

1-7 1-7 파출소 파출소
성덕리 472
답 일원 134 134 66 66 66 66 1 1 기존

1-8 1-8 관리사무
소

관리사무소 성덕리산143
임 일원

200 200 64 64 64 64 1 1

1-9 -
태양광
발전설비 -

성덕리 답426-4
일원 6,820 - 1,500 - - - - -

- - 일반도로 일반도로 - 82,576 82,576 - - - - - -

- -
보행자도
로

보행자도로 - 15,474 15,474 - - - - - -

- -
자전거도
로 자전거도로 - 6,543 6,543 - - - - - -

도로 도로 104,593 104,59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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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시설

소 계 139,760 146,580 4,747 4,758 17,894 18,443 7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성덕리428-4
대 일원

19,832 19,832 2,557 2,568 12,084 12,633 2,5,7 3 기존

2-2(1) 2-2(1)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성덕리467-1
답 일원

1,410 1,410 280 280 840 840 3 1

2-2(2) 2-2(2)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성덕리467-4
답 일원

1,100 1,100 220 220 660 660 3 1

소계 소계 숙박시설
여관( )

숙박시설
여관( )

2,510 2,510 500 500 1,500 1,500 2

- 2-3 - 조경휴게소
성덕리426-12
일원 답( ) - 3,410 - - - - - -

2-4 2-4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
성덕리417-1
일원 답( )

80,360 80,360 - - - - - -

2-5 2-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성덕리473-8
일원 잡( ) 8,740 8,740 1,310 1,310 3,930 3,930 3 1

2-6 2-6 야유회장 야유회장
성덕리426-3
일원 답( )

12,800 16,210 - - - - - -

2-7 2-7 식물원 식물원 성덕리419-22
일원 답( )

14,326 14,326 380 380 380 380 1 1

6-1(2) 2-8 조각기념비( ) 공원어린이( )
성덕리430-18
일원 임( ) 1,192 1,192

편

익

시

설

소 계 71,322 71,322 15,125 15,125 27,280 27,280 41

3-1(1) 3-1(1)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 469
일원 답( )

1,760 1,760 350 350 350 350 1 1

3-1(2) 3-1(2)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41-1
일원 잡( )

1,625 1,625 320 320 320 320 1 1

3-1(3) 3-1(3)
매점및 일
반음식점

매점및 일
반음식점

성덕리437-1
일원 대( )

1,900 1,900 380 380 760 760 2 1

3-1(4) 3-1(4)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28
일원 잡( )

2,170 2,170 430 430 430 430 1 1

3-1(5) 3-1(5)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산159-22
일원 임( ) 2,170 2,170 430 430 430 430 1 1

3-1(6) 3-1(6)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성덕리428-3
일원 대( )

1,690 1,690 330 330 330 330 1 1

소계 소계 매점및 휴
게음식점

매점및 휴
게음식점

11,315 11,315 2,240 2,240 2,620 2,620 6

3-2(1) 3-2(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5-5
일원 대( )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2 2

3-2(2) 3-2(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3
일원 임( ) 1,077 1,077 215 215 430 430 2 1

3-2(3) 3-2(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3
일원 임( )

1,078 1,078 215 215 430 430 2 1

3-2(4) 3-2(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27
일원 임( )

1,429 1,429 285 285 570 570 2 1

3-2(5) 3-2(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5
일원 임( ) 1,741 1,741 345 345 690 690 2 1

3-2(6) 3-2(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8
일원 임( )

4,189 4,189 835 835 1,670 1,670 2 1

3-2(7) 3-2(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6
일원 임( )

796 796 155 155 310 310 2 1

3-2(8) 3-2(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7
일원 임( )

829 829 165 165 330 330 2 1

3-2(9) 3-2(9)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24
일원 임( )

1,670 1,670 330 330 660 660 2 1

3-2(10) 3-2(10)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933 933 185 185 370 370 2 1

3-2(11) 3-2(1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902 902 180 180 360 360 2 1

3-2(12) 3-2(1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48
일원 임( )

899 899 175 175 350 350 2 1

3-2(13) 3-2(1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7
일원 임( )

1,853 1,853 370 370 740 740 2 1

3-2(14) 3-2(1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2
일원 임( ) 3,895 3,895 775 775 1,550 1,550 2 1

편 3-2(15) 3-2(1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14
일원 임( )

2,309 2,309 460 460 920 9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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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시

설

3-2(16) 3-2(1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 일427-8
원 답( ) 1,971 1,971 390 390 780 780 2 1

3-2(17) 3-2(1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9
일원 임( ) 1,420 1,420 280 280 560 560 2 1

3-2(18) 3-2(1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50
일원 임( )

1,671 1,671 330 330 660 660 2 1

3-2(19) 3-2(19)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2
일원 임( )

916 916 180 180 360 360 2 1

3-2(20) 3-2(20)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30-22
일원 임( )

918 918 180 180 360 360 2 1

3-2(21) 3-2(2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1
일원 임( )

1,105 1,105 220 220 440 440 2 1

3-2(22) 3-2(2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430-20
일원 임( ) 2,428 2,428 305 305 610 610 2 1

3-2(23) 3-2(23)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7
일원 임( )

2,428 2,428 485 485 970 970 2 1

3-2(24) 3-2(24)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산152-7
일원 임( ) 2,208 2,208 440 440 880 880 2 1

3-2(25) 3-2(25)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19-27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700 700 2 1

3-2(26) 3-2(26)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19-26
일원 답( ) 1,753 1,753 350 350 700 700 2 1

3-2(27) 3-2(27)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09-12
일원 답( )

1,628 1,628 325 325 650 650 2 1

3-2(28) 3-2(28)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성덕리421-15
일원 답( )

1,793 1,793 350 350 700 700 2 1

소계 소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53,077 53,077 11,515 11,515 23,030 23,030 29

3-3(1) 3-3(1)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성덕리419-29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350 350 1 1

3-3(2) 3-3(2)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성덕리419-79
일원 답( )

1,751 1,751 350 350 350 350 1 1

소계 소계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3,502 3,502 700 700 700 700 2

3-4(1) 3-4(1) 매점 매점
성덕리438-18
일원 잡( )

1,900 1,900 380 380 380 380 1 1

3-4(2) 3-4(2) 매점 매점 성덕리438-72
일원 잡( )

664 664 130 130 260 260 2 1

3-4(3) 3-4(3) 매점 매점
성덕리438-76
일원 잡( ) 714 714 130 130 260 260 2 1

3-4(4) 3-4(4) 매점 매점
성덕리 일420-1
원 답( )

150 150 30 30 30 30 1 1

소계 소계 매점 매점 3,428 3,428 670 670 930 930 4

유희

시설

소 계 8,574 8,574 1,140 1,140 1,140 1,140

4-1 4-1

기종자율

단 높이( ,

25m

이하)

기종자율

단 높이( ,

25m

이하)
성덕리
산 430-17
원( )

8,574 8,574
1,140

이하

1,140

이하

1,140

이하

1,140

이하

층2

이하

유기(

시설

및 유

기기

구는

층수

산정

에서

제외)

매표소,

관리사무

실

및 화장실

매표소,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운동

시설

소 계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5 5
볼링장및

사격장

볼링장및

사격장

성덕리산159-34

일원 임( )
5,400 5,400 810 810 1,620 1,6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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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시설

소 계 11,971 11,971 - - - - - - -

6-1(1) 6-1 조각기념비( ) 조각기념비( )
성덕리456
일원 답( )

2,521 2,521 - - - - - 기존

6-2 6-2 조각원 조각원
성덕리447-2
일원 잡( ) 9,450 9,450 - - - - - -

녹지

소 계 127,728 127,728 - - - - - - -

7 7 녹지 녹지
성덕리산148-1
일원 임( ) 127,728 127,728 - - - - - -

유보

지

소 계 44,600 44,600

8 8 유보지 유보지 성덕리208-1
일원 답( )

44,600 44,6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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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 1406

공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98 102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09 7 31

위 치1. : 군산시 금동 번지외 필지14-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1) : ( )

명 칭 공공청사 군산해양경찰서 신축공사2) : ( )

사업의 면적 및 규모3.

면 적 대지 도로1) : 15,908 ( 15,463.9 , 444.1 )㎡ ㎡ ㎡

규 모 본관동 및 부속동 개동 지상 층 지하 층2) : (3 , 5 . 2 )

건축면적 연면적: 2,235.09 , : 7,730.60㎡ ㎡

건 폐 율 용적율: 14.05% , : 43.30%

사업시행자4.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번지1) : 9-9

성 명 군산해양경찰서2) :

사업착수 및 준공일5. : 2007. 3. . ~ 2009. 7. 31.

6. 관계도서 : 게재실음생략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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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437

군산시 장한어버이대상 후보자 선발요강 공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

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르신을 선발 제 회 노인의 날을, , 13 맞아

장한어버이대상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어르신을, 후보자

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자격1.

가. 군산출생으로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 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65

범이 되는 자.

나 군산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에서 공고일 현재 년 이상 계속 거. , 10

주하고 있는 세 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65 .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제출서류2.

가 추 천. : 기관장 사회단체장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세, , 20․ ․

이상의 군산시민 명 이상의 추천20 .

나 제출서류.

추천서 부 공적조서 부 명함판사진 매 기타공적증빙자료1) 1 , 1 , 1 , .

자격입증서류2)

가 군산출생자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부) : 1 .

나 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부) 10 : ( ) 1 .

※ 추천서 공적조서는 소정양식 사용 복지지원과 읍면동 교부 및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 ,

접 수3.

가 접수기간 년 월 일 월 일 일간. : 2009 8 12 ~ 8 31 (20 )

나 접 수 처 군산시 복지지원과. : ( 450-6173)☎

수상인원 명4. : 1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 상4. 금 제 회 노인의 날 행사일: 2009. 9. 25.( ) 13

기 타5.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로 문의하시고( 450-6173)☎ 인

터넷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장한어버이대상 조례에 의함.

2009. 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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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 1444

공 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군장대학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98 102』 공사완

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09 8 10

위 치1. :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번지608-8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도시계획시설 학교 군장대학 사업1) : ( : )

명 칭 학교 군장대학 공작물 연결통로 설치공사2) : ( ) ( )

사업의 면적 및 규모3.

시설결정면적 사 업 규 모 비 고

116,864㎡

시설공사 공작물- ( )

연결통로 식 철골조1 ( ) : B=7.4m

H=23m

기존건축연면적-

개동 증감없음6 , 25,897.22 ( )㎡

사업시행자4.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번지1) : 608-8

성 명 학교법인 광동학원2) :

사업착수 및 준공일5. : 2007. 5. 15 . ~ 2009. 7. 31.

6. 관계도서 : 게재실음생략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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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472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군산시노인34 5 22 2,

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 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7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 8. 17.

군 산 시 장

위탁대상 시설현황1.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 주 요 시 설

군산시노인

종합복지관

군산시 중앙로 가2

140-8

대지 : 8,173㎡

건물 : 3616.15㎡

건물 동( 3 )

본관 신관 별관 게이트볼장, , ( )

위탁기간 년간2. : 2009. 10. 9. 2012. 10. 8.(3 )∼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3.

가 공고기간 일간. : 2009. 8. 17. ~ 9. 7.(22 )

나 접수기간 일간. : 2009. 8. 19. ~ 9. 7.(20 )

다 접수장소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

신청자격 및 조건4.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라북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나. 순수 법인전입금 억원 이상을 위탁기간 년 내 성실히 부담할 수 있어야 함1 (3 )

다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위 수탁계약서 등. , , ·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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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5.

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심의내용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 운영. , , ,

등을 종합하여 평가 함

다. 단독신청 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되 평균 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60 .

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출서류6.

가 신청서 소정양식 부. ( ) 1 .

나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 1 .

다 법인임원의 현황 부. 1 .

라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부. 1 .

마.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부, 1 .

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부. 1 .

사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부. 1 .

아 기타 증빙서류.

1) 시설장 자격증빙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 , )

법입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2) 1 .

신청 시 유의사항7.

가. 타 시군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 함.

나. 신청법인의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문의안내 군산시청 복지지원과8. : ( 063-4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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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438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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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장1 총칙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 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18「 」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와 같다1. ( ) 3 1 .「 」ꡒ ꡓ ꡒ ꡓ

청소년수련활동 이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신2.ꡒ ꡓ ․ ․ ․

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단체 란 법 제 조제 호와 같다3. 3 8 .ꡒ ꡓ

4. 사용료 란 제 조제 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3 2ꡒ ꡓ

말한다.

제 조 위치 및 시설3 ( ) 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 이라 한다 은 군산시 송풍동( )① ꡒ ꡓ

번지에 둔다954-3 .

수련관에는 생활관 취미교실 강의실 음악감상실 체육관 디스코텍 식당 청, , , , , , ,②

소년극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영화관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연회장 및, , DVD , , ,

그 밖에 시설을 둔다.

제 조 관리운영4 ( )․ 수련관은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관리운영한다( ) .① ꡒ ꡓ ․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청소년단체18 3②

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업무5 ( )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1.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3. ․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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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2

제6조 사용 범위( )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대회 감상회1. , , , , ,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제 조 사용 허가7 ( )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①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신청1 1②

서를 사용예정일 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일 이전에 별지15 , 5

제 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2 . ,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 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6③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3 .

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④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

하지 아니한다.

제 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8 ( ) 수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①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청소년극장 체육관을 제외한 각 시설의 일이란. , , 1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이며 청소년 수련활동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8 5 .

오전 부터 오후 까지1. 08:00 12:00

오후 부터 오후 까지2. 13:00 17:00

야간 부터 야간 까지3. 18:00 22:00

영화 또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 이하 할부제사(② ꡒ

용 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분의 이하 할부제수입금) 100 30(ꡓ ꡒ

액 이라 한다 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 . ,ꡓ

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허가신청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③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료 가산은 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퍼센트를1 20 ,④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퍼센트를 징수하고1 2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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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 냉 난방( ·⑤

사용료 제외 의 분의 으로 한다) 100 50 .

제 조 사용료의 감면9 ( )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군산시 이하( ꡒ

시 라 한다 의 시책상)ꡓ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도 시의 행사는 전액 감면1. ,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2.

행사 또는 경기는 퍼센트 감면50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감면3.

제 조 사용료의 반환10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신청자가 사용 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3. 5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

제 조 사용중단 신고11 ( )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입장권의 판매 등12 ( ) 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시장이 전담한다 다만 특별. ,①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입장권 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 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발행된 입장권은( , , )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손해배상13 (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권리의 양도제한14 ( )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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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위탁3

제 조 위탁운영15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수련관 시4 2①

설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3 .②

수탁자는수탁기간중시장이필요로하는행사가있을시시설사용에지장이없도록한다.③

④ 수탁자의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시설투자비의 분의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100 10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 .

제 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16 ( )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청소년수련관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ꡒ ꡓ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6 9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시의회가 추천,③

하는 시의원,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④ 「 」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위탁협약17 ( ) 시장은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1.

위탁계약 기간2.

위탁의 대상 및 내용3.

수탁자의 의무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제 조 수탁자의 의무18 ( )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

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5 .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2.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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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4. ․ ․

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5. , .

제 조 운영지원19 (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진흥) ①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16 2」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필요한 수련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②

할 수 있다.

제 조 시설관리20 ( ) 수① 탁자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

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

설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그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 훼손된 시설 또·

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 조 시설 감사21 ( )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수시 또는 연 회1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탁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③

제 조 회계 및 결산22 (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수련관) 40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1 15②

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30 ,③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조 위탁의 취소23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 조의 의무를 위반한때1. 18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때3. ․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60 -

제 조 손해배상 등24 ( )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수련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15②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및 수련관 건물화재보험에( , , )

가입하여야 한다.

제 장 임대4

제 조 임대 운영25 (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①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1②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물의 차임 납부방법1.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2.

계약의 담보와 보증 및 해제3.

손해배상의 예약4.

기타 필요한 사항5.

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4③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시장에게10 ( “ ” )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의 보증금은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가 총액의 분의 범위3 100 10

이내로 한다.

공익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 조 시설보증금 예치26 ( ) 시장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조 시설차임27 ( ) 시설 임대에 따른 차임의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 」

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성과 수입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차. ,

임을 감면할 수 있다.

제 조시설사용료 부담28 ( ) 사용료는 당월 분을 익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0 .

제 조 시설비용 부담29 (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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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시설임대차 계약의 해지30 ( )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위반한 때1.

임대차 조건에 위반한 때2.

차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전대 또는 처분한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제 조 위탁의 준용31 ( ) 시설임대에 따른 기간 시설관리 시설감사 손해배상 등에, , ,

대하여는 제 조제 항과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을 각각 준용한다15 2 3 , 20 , 21 , 24 1 .

제 장 보칙5

제 조 준용32 (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 」

제 조 시행규칙33 (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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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1 )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 조제 항 관련( 7 2 )

～

① ② ③

품 명 수량 금 액 품 명 수량 금 액

합 계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63 -

별지 제 호서식( 2 )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 조제 항 관련( 7 2 )

신청인 주 소1. :

성 명 단체명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 : ( ) :

2. 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20 . . . ( )

사유로( )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3.

가 변경전.

사용기간- :

사용시설- :

부속설비내용- :

사 용 료- :

나 변경후.

사용기간- :

사용시설- :

부속설비내용- :

사 용 료-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 )

단 체 명( )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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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3 )

청소년수련관 사용 허가서 제 조제 항 관련( 7 3 )

신청인 주 소1. :

성 명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 ) :

단체명( ) :

사용시설2. :

사용목적 및 사유3. :

사용허가 기간 일간4. : 2 0 . . . 2 0 . . . ( )∼

사 용 료5. :

허가조건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7 .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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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4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 매점포함 의 임대차 운영을 함에 있어 임대인 군산시장을( )

갑 이라 칭하고 수탁인 시 읍 면 동 번지 를 을 로 칭하여“ ” ( · · ) “ ”○○○

다음사항을 계약함

계약금액 원정

￦

제 조 을 은 갑 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 매점포함 을 임차1 “ ” “ ” ( )

경영함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조2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 조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25 10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월 사용료는 익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0

제 조3 을 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장내 청결유지1.

부당요금 징수 금지2.

주류판매 금지3.

제 조 을 은 갑 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 업무의 시정4 “ ” “ ” ,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 조5 을 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의“ ” ·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조 을 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6 “ ” .

제 조7 “을 은 본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해약 예정일부터 늦어도 개월 전까지” 1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8 “ ” “ ”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을 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1. “ ”

을 이 갑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갑2. “ ”

의 위신을 매우 손상시켰을 때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일 이상 휴업한 때3. “ ” 5

을 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4. “ ”

갑 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을 때5. “ ”

제 조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일안에 계약 당시의9 1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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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물을 갑 에게 돌려 주고 퇴거한다“ ” .

② 을 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일에 만원씩을 갑 에게 배상한다“ ” 1 10 .

제 조 을 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10 “ ”① 「 」

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갑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을 이 배상의 책임을 갖“ ”②

는다.

배상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을 이30 “ ” “ ”③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을 은 일 이내에 동 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 15

이행치 않을 시는 갑 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

제 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로 한다11 .○○

제 조 을 은 결산 보고룰 하여야 한다12 “ ” .

제 조 을 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13 “ ” “ ” .①

이 계약서는 갑 의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 ”②

납부세액이 만원 이상 재산 소유자인 을 의 연대 책임 보증인 명의 연서로10 “ ” 2

통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 통씩 보관한다2 “ ” “ ” 1 .

임차인 을 주 소( )

성 명 인( )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

붙임 보증인 인감 증명 각 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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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 조제 항 관련( 8 1 )

기본시설 사용료1.

단위 원( : )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 일 공휴일․ ․

행 사 영 화 공 연 행 사 영 화 공 연

청소년극장

오전(08:00~12:00) 30,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45,000 60,000 70,000

체

육

관

체육

경기

오전(08:00~12:00) 30,000 4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야간(18:00~22:00) 45,000 60,000

각종

행사

오전(08:00~12:00) 90,000 120,000

오후(13:00~17:00) 90,000 120,000

야간(18:00~22:00) 135,000 180,000

강의실 각 실당 일1 10,000 15,000

취미교실 일1 10,000 15,000

음악감상실 일1 10,000 15,000

디스코텍 일1 10,000 15,000

생활관 인당 박1 (1 ) 청소년 일반: 3,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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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 사용료2.

단위 원( : )

냉난방 사용료3.

단위 원( : )

기타 사용료4.

단위 원( : )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회1 20,000

빔프로젝트(B/P) 회1 30,000

조 명

체 육 관 시간1 30,000

청소년극장 시간1 15,000

기 타 시 설 일1 5,000 각 실당

음 향

마 이 크 개1 2,000

무선마이크 개1 5,000

녹 음 기 회1 3,000

녹 음 료 회1 4,000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관 회1 100,000 회는 시간 이내로 한다1 4 .

청소년극장 회1 30,000 오전오후야간은 각 회로 본다1 .․ ․

기 타 시 설 일 실당1 ( ) 10,000 일1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회1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녹화료TV 회1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중계료TV 회1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라디오 중계료 회1 2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아취 설치료 건1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현판 현수막설치, 건1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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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ㆍ

「

」

ㆍ ㆍ ㆍ

→ ㆍ →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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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

②

ㆍ

①

ㆍ ㆍ ㆍ

②

①

ㆍ ㆍ

②

③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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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

」

․

①

②

①

②

③

④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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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① 「

」 ㆍ

②

③ ㆍ

④

① ㆍ

② ㆍ

③

④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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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ㆍ → ㆍ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75 -

〔 〕

단위 천원( : )

구분

신청기관 학생수 명( ) 식품비 사용 계획 지 원

신 청

금 액학교명
대표자

성 명

총

학생수

급 식

대상자
계 주식 쌀( ) 부식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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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천원( : )

구분

지원대상 학생수 명( ) 식품비 사용계획
지원요청

금 액

지원확정

금 액
비고

학교명
대표자

성 명

총

학생수

급 식

대상자
계

주식

쌀( )
부식

계

※ → ㆍ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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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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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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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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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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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 - 1464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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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②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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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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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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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 - 1465

군산시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1.

주요내용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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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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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견제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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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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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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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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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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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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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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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별표 의“ 1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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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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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제 조제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31 ( 1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종자72 1 1

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1” 2」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1” 4」

제 종근린생활시설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1” 5」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1” 7」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1” 8」

운수시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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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1” 13」

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1” 15」

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1” 16」

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공“ 1” 17」

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18」

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20」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21」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22」

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26」

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조32 (제 종자연경관지구2 안에서의용도제한)

생략( )

생략1. ~ 15.( )

제 조32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1. ~ 15.( )



제 호 시 보 월326 2009. 8. 17( )

- 116 -

현 행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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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라

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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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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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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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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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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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

--------------------

-----

사.

----------------

------------- 천제곱미터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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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아 현행과 같음.( )

--------------------

--

서 커 현행과 같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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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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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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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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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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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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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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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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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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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정 이 유1.

주 요 내 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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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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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③

④

⑤

⑥

⑦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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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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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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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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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